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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자산의 감정 평가 

 

1. 감정 평가의 의의 

처분 대상 자산의 매각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자인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객관

적으로 산출된 그 가액(價額)을 참고하는 것을 말한다. 

 

2. 감정 평가 실시 근거 및 의미 

처분 대상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「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9호에 

따른 감정 평가업자에게 부동산 감정 평가를 의뢰한다. 처분 자산을 대상으로 감정 평가를 하면 

① 입찰 재산의 매각 예정 가격 결정, ② 입찰 재산 현황 조사와 기초 자료, ③ 입찰 참가자에게 

입찰 재산명세로 제공, ④ 입찰 재산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등을 얻을 수 있다. 


